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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화력발전 및 신세원 

발굴을 통한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연구를 소개하여 

추가재원 확보의 타당성을 논함. 타 지자체에서도 추진중인 

신세원 발굴 움직임 속에서 충남의 방향성을 모색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발전, 환경보호 등의 필요재원 

확보 및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공공시설의 필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세이자 목적세임. 특히 

특정자원분은 특정지역의 부존자원 채굴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 대응을 위해 지역보상차원으로 부과. 

- 충남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2018년 약 

400억원의 세수를 확보

◦ 목적세이자 교정적 조세(Pigouvian tax)인 측면에서 법정외세, 

전원개발촉진세(일본)과 주류세, 담배세, 레저세, 환경세(석탄, 

유류, 탄소세 등), 자동차세, 비만세, 설탕세 등과 유사성을 가짐.

◦ 근년, 지방정부에서 신세원발굴에 대한 주장이 제기

-원인자부담원칙(천연가스, 폐기물, 시멘트, 석유정제저장시설, 

핵연료, 사용후핵연료)과 수익자편익원칙(해저자원)으로 구분

◦ 충남은 천연가스, 석유정제저장시설의 신세원 추가 및 

화력발전원 세율인상 주장

- 목적세라는 근본적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 현재 세원의 

표준세율 현실화와 이를 통한 세수규모 적정화 필요

- 화력발전세율은 도입연구에서 제시한 적정세율보다 너무 낮게 

책정됨. 과세대상들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환경훼손 등에 대처와 

행정수요 대응 재원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표준세율 상향조정 

요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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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란?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01

●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道稅), 목적세이자 교정적 조세(Pigouvian tax)1)

[그림 1] 지방세 체계

출처) 지방세 통계연감 2019

1) 1992년 당초는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로 신설되었으나, 2011년 지방세기본법 제정으로 상기 2개 세목이 통합되어 

“지역자원시설세”로 설치. 단, 기존세목의 과세체계는 유지되어 지역개발세→ 특정자원분, 공동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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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41조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역자원 보호, 개발”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

호, 환경개선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이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교정적 조세(Pigouvian tax)임을 의미

* 특히,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은 특정지역의 부존자원 채굴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 대응을 위해 지역보상적인 측면에서 부과하는 성격을 띠고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입과 세출 간 연계 필요

*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의 특별회계 운영을 의무화하여 존속기한 도입

 (지방재정법 제9조)

- 지역자원시설세는 “선택적 과세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즉,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지방세법에서 규정 (과세요건 법정주의)

* 부과징수절차 등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과세자주권 행사

- 법정세(法定稅)의 원칙을 따르지만 법정외세(法定外稅)적 특성도 가짐

* 법정세율의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과 목적세 취지에 맞게 세율을 조정하여 부과

* 지방정부는 과세여부와 과세지역에 대한 재량권 보유

*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하는 수단

- 지역자원이나 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한다는 점에서 ‘응익(應益)과세’의 성격

을 지님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대상 : 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컨

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 납세의무자 : 수력·원자력·화력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

- 납세지 : 발전소 소재지, 채수공(採水孔) 소재지,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대상별로 차등규정

- 징수방법 :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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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율

출처) 지방세 통계연감 2019

● 지역자원시설세 추이 

- 지방세액 전체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비율은 1.9%에 불과

- 2018년 기준, 지역자원시설세는 총 1조6,255억원, 이 중, 충남은 1,003억원의 세수를 확보

* 충남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전체 지역자원시설세의 6.8%를 차지

- 충남의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은 406억원 (36.8%)

* 이 중 화력발전소에 대한 세수가 4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98.7%)

- 화력발전소에 대한 특정자원분은 2014년부터 부과됨. 처음에는 1㎾h당 0.15원이었으나 2015년

부터 세율인상으로 1㎾h당 0.3원을 부과.

[표 2] 지역자원시설세 충남 세수 추이 (단위: 백만원)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각년도

 

년도 전체 충남
특정자원분

소계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

2013 912,074 37,882 529 517 12 -

2014 1,137,934 62,631 16,617 585 11 16,021

2015 1,351,388 81,835 32,348 550 11 31,787

2016 1,449,990 84,364 31,828 517 12 31,299

2017 1,512,607 96,307 39,016 524 12 38,479

2018 1,625,542 110,307 40,606 519 11 40,075

과세대상 세   율 세율조정범위

발전용수 10㎥ 2원 50% 가감조정

원자력발전 발전량 kWh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kWh당 0.3원 -

지하수 먹는물 : 200원/㎥ / 목욕용 : 100원/㎥ / 기타 :  20원/㎥ 50% 가감조정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50% 가감조정

컨테이너 컨테이너 TEU당 1만5천원 50% 가감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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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추진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요구는 2007년부터 시작됨.

- 실제 세수확보로 이어지기까지 약 7년의 시간 소요

- 같은 발전원에 대한 세원인 원자력발전(㎾h당 1원), 수력발전(10㎥당 2원)과 비교하여 화력발전

의 세율이 낮은 점을 반영하여 세율인상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타 발전원과 비교하면 낮은 

상황으로 개선의 여지 남아있음.

[표 3]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추진과정

출처) 이민정(2014) ‘지역자원시설세 활용을 위한 사례연구’

● 현재 충남은 화력발전 외에 석유정제저장시설, LNG인수기지 등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추가세원 발굴을 추진 중

-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한 서산시를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국세의 일부를 지

방세로 이양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년도 추진내용

2007.9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충남 주관으로 인천, 강원, 전님, 경남, 부산, 울산, 경기 등 화력발전소재 8개 시도와 
협의회 개최

2007.11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 통과
- 17대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

2008.8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행안위(형평성 차원에서 과세필요)와 한전(오염배출부과금 납부중, 전기요금 인상우려)의 
입장차이 표명

2010.11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
- 지경부 반대, 부처간 합의요구

2011.2
•행안부와 지경부 합의
- 1㎾h당 0.15원. 2년간 유예기간 거쳐 2014년 1월부터 과세

2011.3
•국회 행안위·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3.11) 및 공포(3.29)
- 지방세법 제142조 등 개정(2년간 유예 후, 2014년1월1일부터 시행)

2014.1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 특례에 따라 세수의 65%를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에 배분

2014.9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국회의원 입법발의 
- 화력발전 세율 1kwh당 0.15원→0.75원 인상

2014.12
•지방세법 제146조 개정
- 화력 1kwh당 0.15원→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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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공장 가동으로 인한 매연,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 발생의 

직간접적 영향과 피해로 지역주민과 기업간 갈등 심화

* 대산석유화학단지의 5대기업이 내는 국세는 2018년 5조1974억원인 반면, 지방세

는 841억원에 불과

- 2016년 7월에는 자유한국당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의 대표발의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표, 2016년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 의원도 ‘석

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으나 계류 중 

- 자유한국당 김태흠 (보령·서천)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서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

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내용 추진

- 석유류 판매·생산·반입량 등 1ℓ당 1원 세율로 추산하면 충남은 매년 약 228억원

의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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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고찰 02

● 외부불경제와 원인자부담 원칙

- 지역에 소재한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위험시설물, 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공장 등)에 대한 과세

는 해당시설을 이용한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기 위한 교정  

과세로서의 의미를 가짐.

- 사적(私的) 경제활동 과정에서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가격은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자원의 낭비 또는 비효율적 자원배분 발생

- 이때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경제주체에게 한계외부비용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

제주체는 조세부담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사회적비용(사적비용+조세)을 감안하여 경제활동을 조

정하게 됨

- [그림 2]의 용어는 다음과 같음.

*  (사적 한계편익),  (사적 한계비용),   (외부불경제 유발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비용),  (사적 한계비용 + 한계외부비용)

- 한계 외부비용을 고려한 사회적 최적공급량은 사회적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이나, 해당재화의 공급주체는 외부비용 고려없이 사적 한계비용만 고려하므로 시장공급량

은에서 결정

- 즉,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사회적 최적수준에 비해 과다공급(  )

- 내부화방안 :  한계외부비용에 상응하는 조세(  )를 재화의 공급주체에게 부과→ 사적한계

비용 증가→ 사회적 최적수준에서 균형 달성

- 조세부과 효과 : 경제주체는  (사적 한계비용 + 조세)와 가 일치하는  수준만큼 

생산하여 사회적 최적수준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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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외부불경제 유발시설과 조세

출처) 정종필(2014)

● 행정비용 보전과 과세형평성 확보

-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이 지역내에 입지하게 되면 해당 지방정부에는 이들 시설의 관리를 위한 

직·간접 행정비용이 발생

- 지방정부에는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를 위한 행정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 

* 이는 세출항목에서도 확인됨

* 발전소 및 석유화학관련시설이 집적한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남 등의 세출항목 중 

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의 세출이 높음

-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대표적 시설로 발전소 및 관련시설 (화력, 원자력, 송전탑), 매립장, 폐기

물처리장, 화장장 등을 꼽을 수 있음

-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들이 주변지역에 야기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안으로 주변지

역 지원제도 시행 중

* 발전소, 송변전설비, 폐기물처리시설, 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 시설주변 2~5㎞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원, 주민복지, 소득증대사업 지원

*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산정기준에 따라 원인제공자(사업자, 배출자)가 부담하거나 국가 및 

자치단체 예산에서 충당

- 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

* 발전소 인근 5㎞ 이내 지역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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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원사업 시행

[표 4] 시설별 주변지역 지원제도

출처) 정종필(2015)

구분 지원대상 재원산정기준 지원사업 지원재원

발전소 시설주변 5㎞이내 발전량
소득증대, 주민복지, 

육영사업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발전사 자기자금

송·변전설비 시설주변 600~1,000m
회선길이, 
변전용량

소득증대, 주민지원, 
육영, 주민복지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발전사 자기자금

폐기물처리시설 시설주변  2㎞이내
공사비, 수수료의 

10%이내
소득증대, 복리증진 등 출연금, 수수료

댐 시설주변 2~5㎞이내 총저수용량 등 지역지원, 주민지원 등
건설사업자 및 
자치단체 부담금

주한미군 공여지 법률에 명시된 지역
차등보조율, 조세 

감면 등
고용안정사업, 교육지원, 

사회기반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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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 및 논점별 선행연구03

1. 국내외 유사세원

1) 법정외세 (일본)

● 지방정부의 독자적 세목설정으로 과세

- 지방정부의 당해 세목인 지방세로서 적격성의 설명책임이 필요하나, 총무대신과 협의 및 동의

가 조건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의지가 들어갔다고 해석됨

- 지방정부의 기본적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세제라기 보다, 지역의 특별한 정책수행을 위한 수단

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 지역의 특수부존자원을 발굴하여 세원화하는 데 의의가 있음

-2017년도 법정외세는 562억엔(한화 약 5600억원)으로 지방세수액의 약 0.14% 차지

 * 주로 광역지방정부(도도부현)이 과세. 일부 기초지방정부(시정촌)에서도 과세

[표 5] 일본 법정외세 현황(2019. 6 현재)

출처) 일본 총무성HP

과세권자 구분 종류

광역
(도부현)

도부현세

보통세 석유가격조정세, 핵연료세, 핵연료물질등 취급세, 핵연료등 취급세

목적세

산업폐기물세*, 숙박세, 노리쿠라(乘鞍)환경보전세 

(*는 지역에 따라, 산업폐기물 처리세, 산업폐기물 매립세, 산업폐기물 
처분장세, 산업폐기물 감량세, 순환자원이용촉진세, 자원순환촉진세 

등으로 명칭에 조금씩 차이가 있음)

기초
(시정촌)

시정촌세

보통세
별장등 소유세, 자갈채취세, 역사와문화 환경세, 사용후 핵연료세, 

협소주택집합주택세, 공항연락교 이용세

목적세
유어(游漁)세, 환경미래세, 사용후 핵연료세, 환경협력세, 

개발사업등 녹화부담세, 숙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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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과 기초의 법정외세는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음

- 광역정부의 법정외 보통세는 대부분 핵연료세. 법정외 보통세의 대부분이 에너지관련세.

* 이는 일본의 원자력정책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입지지자체에 대해 법정외세

를 인정하고 촉진을 도모해왔음을 반영

- 광역정부의 법정외 목적세는 대부분 산업폐기물세 및 관련세 

* 최종처분장에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의 배출사업자와 중간처리업자 등에 과세. 대부분 1천엔/

톤 의 세율로 부과

* 용도는 산업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인재육성 지원

* 세수확보의 목적 보다는 산업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위한 정책과세로서의 성격이 강함

- 기초정부의 법정외세는 원인자부담에 따른 과세방식

* 도입 중인 기초정부 수는 적음

* 대부분이 과세대상을 해당 지자체 주민 이외의 개인, 법인으로 하고 있음.

* 관광객과 별장소유자 라는 점에서 원인자부담에 따른 과세방식 도입

2) 전원개발촉진세 (일본)

● 지역자원시설세에 가까운 일본의 세목. 발전(發電)관련 세목

- 원자력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지열발전시설 등의 설비촉진 및 운전원활화를 위한 재정상 조

치, 발전시설 이용촉진, 안전확보 등을 목적으로 함

* 원래목적은 대규모의 안정적 전원확보이나 실제로는 원자력발전을 위한 보조금으로 이용

- 일반전기사업자2)의 판매전기에 전원개발촉진세 부과(1000㎾당 375엔)

- 평성 30년도(2018년4월~2019년7월)  세수는 322,045,163 천엔 (한화 약 3조2200억원)

● 전원3법(電源3法)에 의해 용도 결정

- 전원3법 : 전원개발촉진세법,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발전용시설 주변지역 정비법

- 전원3법의 교부금 목적은 발전소입지지역의 산업기반과 사회기반 정비  

2) 일반적 수요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는 자. 도쿄전력, 칸사이전력 등 10개 전력회사가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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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본 전원3법제도 개요

출처) 일본 전기사업연합회 홈페이지 번역

3) 교정적 조세(피구세)

- 주요 피구세로 주류세, 담배세, 레저세, 환경세(석탄, 유류, 탄소세 등), 자동차세, 비만세, 설탕

세 등이 있음.

- 주류세와 담배세는 가장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 피구세

- 해외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는 탄소세, 비만세, 설탕세 등은 해당 과세대상이 불러일으키는 사

회적 비용경감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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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사례

- 국내에서 교정적 성격을 가진 세금(부담금)은 주류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쓰

레기종량제, 환경개선부과금, 배출부과금, 장애인고용부담금, 혼잡통행료 등이 있음.

[표 6] 국내 주요 피구세 부과현황

출처) 박우영 외(2018)

● 해외사례

- ① 탄소세는 탄수배출의 외부불경제에 과세하는 대표적 피구세(Pigouvian tax)로 세계 각국에

서 시행 중. 다수 국가들이 도입 예정에 있음

* 탄소세의 세율은 각국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 

* 세율은 도입구가별 정책목적에 따라 결정됨

* 환경세(에너지세), 개별소비세를 통해 탄소배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함

- 탄소세는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운영하는 것이 일반적

*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등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부과

* 캐나다는 주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부과

[표 7] 탄소세 도입현황(2017년 기준)

세목 구분 개요

주류세 국세 종류에 따라 5~72% 차등부과

담배소비세 지방세 1갑당 1007원 (1종궐련기준) 부과

레저세 지방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에 대해 발매금 총액의 10% 부과

배출부과금

부담금

수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출기준에 따라 
기본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으로 분류하여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를 대상으로 부과

(대당 기본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의무고용률 미달시 부담금 

납부

쓰레기종량제
종량제 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 배출주체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혼잡통행료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교통혼잡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료 부과
(주중 서울남산1,3호터널 통행차량당 2천원 납부)

도입국가 도입년도
세율

(tCO2당)
세수 재원 용도

일본
(온난화
대책세)

2012 289엔
2600억엔
(2016년)

특별회계
에너지절약대책, 재생에너지보급, 
화석연료 클린화 등 CO2 배출억제

핀란드 1990 58EUR(난방) 1624억엔 일반회계 소득세 인하 및 기업 난방관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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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일본 환경성 홈페이지

- ② 혼잡도로통행료 부과제도는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구역의 지방정부가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

이 일반적

* 런던, 싱가포르, 스톡홀름 등의 해외 대도시에서 시행 

- ③ 비만세, 설탕세는 비만유발 음식과 다량의 설탕이 포함된 탄산음료 소비증가로 인한 사회

적 건강비용이 증가하자, 이들 질환의 발병률이 높은 국가들이 부과 시작

[표 8] 해외국가의 비만세·설탕세 부과현황

출처) 박영우 외(2018)

(탄소세) 62EUR(수송용) (2016년) 경감

스웨덴
(CO2세)

1991
119EUR(표준세율)
96EUR(산업용)

3214억엔
(2016년)

일반회계 법인세 인하(세수중립)

덴마크
(CO2세)

1992 172.4DKK
654억엔
(2016년)

일반회계 정부의 재정수요에 따른 지출

스위스
(CO2세)

2008 84CHF
970억엔
(2915년)

일반회계
(일부기금화)

세수의 1/3정도는 건축물개장기금, 
일부기술혁신펀드, 2/3정도는 

국민·기업에 환류

아일랜드
(탄소세)

2010 20EUR
552억엔
(2015년)

일반회계 적자보전(재정건전화 기여)

프랑스
(탄소세)

2014 30.5EUR
7902억엔
(2016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경쟁력·고용세액 
공제, 교통인프라자금조달처의 

일부, 에너지이행을 위한 
특별회계에 충당

포르투갈
(탄소세)

2015 6.85EUR
125억엔
(2015년)

일반회계
소득세 인하(예정)

일부 전기차 구입비용 환부 충등

캐나다 
BC주

(탄소세)
2008 30CAD

1092억엔
(2016년)

일반회계
타세(법인세 등)감면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부

도입국가 도입년도 과표 과세율 비고

덴마크 2011
지방함량 2.3% 초과하는 

고지방식품
포화지방1kg당 

16DKK(약 3400원)
세계최초 비만세 도입

(2012년 폐지)

인도
케랄라 주

2016 패스트푸드 14.5%

헝가리 2011
소금, 설탕, 지방함량 

높은 가공식품
개당 10포린트

멕시코 2013 모든 청량음료 10%

프랑스 2012 설탕함유된 음료
7.53EUR/100ℓ

2.51cent/1캔(330㎖)
국가적 차원에서 최초로 

설탕세 도입

미국내
일부도시

설탕함유된 음료
1온스당 1~1.5cent
(도시별 상이)

2009년 국세도입 논의 무산,
버클리·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자체도입

아랍에미리트
연합

2017
소프트드링크
에너지드링크

소프트:50%
에너지: 100%

영국 2018 설탕함유된 음료
설탕양 따라

5g/100㎖ 이상: 18펜스/ℓ
8g/100㎖ 이상:24펜스/ℓ

Sugary Drink Industry Levy 
도입, 시행



14� ■� 현안과제연구

2.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추산 선행연구

① EC(1999)의 ExternE(Externality of Energy) 프로젝트

- 에너지소비가 야기하는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국가별, 오염물질별로 추정

- 지금까지 대기오염의 사회적비용 추산에 가장 많이, 광범위하게 인용

- 단, 대상오염물질이 SO2, NOx, 먼지의 3가지에 한정된 점, 추산대상이 유럽 15개국으

로 한정된 점, 국가내 도시-시골 구분이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됨

② Holland & Watkiss (2002) 

- ExternE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오염물질 대상을 넓혀 재추산

- 대상오염물질을 SO2, NOx, VOC, PM로 확대하고 지역타입 구분(시골, 도시, 해안)

③ 권오상 외(2003)

- 경기도의 대기오염 사회적 비용을 추산

- 대기오염에 따른 수도권 피해규모를 최대 10조원 으로 추산 (건강피해만 고려)

- 수도권 특별대책 추진시 사회적비용은 2000년~2012년까지 7조원 감소 도출

④ AEA Technology Environment(2005)

- EU 25개국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 배출량당 피해 연구

- 대상오염물질 PM2.5, NH3, SO2, NOx, VOC의 사회적 비용 제시

-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오존으로 인한 사망, 건강에 관한 제반비용, 식물에 대한 피해

까지 연구의 폭 확대

⑤ 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11)

- 산업시설이 원인인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

- 2009년 기준, E-PRTP(European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활용하여 건

강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비용 연구

- 2009년 기준 사회적 비용은 약 102~169 십억euro로 산출. 분야로는 전력생산분야가 

가장 큰 66~112 십억euro

⑥ 영국 DEFRA(2013)

- 영국 환경농업식품부(DEFRA)에서는 ExternE 방법론에 기반하여 영국의 대기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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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정

- 특히 먼지에 집중하여, 지역별로 에너지, 농업, 산업용 등 오염원 특성 구분 추정

- 특징적으로 교통시설부문에서 런던 중심부, 런던 외곽, 광역도시, 대-중소도시 등 세

밀하게 구분 추정

⑦ 김용빈(2015)

- 환경쿠즈네츠곡선을 활용한 대기오염 배출량의 오일가격 탄력성과 사회적비용 탄력

성 추산

- 1980~2012년까지 OECD 34개국 대상으로 오염물질별 환경쿠즈네츠 곡선형태 확인

- OECD국가의 SOx, NOx, CO, VOC의 톤당 사회적비용을 시계열로 제시

⑧ 강광규 외(2015)

- 국내 여건을 고려한 대기오염불질으 사회적 비용 추정

- 기존 유럽기반의 자료를 토대로 국내 자동차수, 인구수, 1인당 GDP항목이 고려된 회

귀분석을 통해 사회적 비용 추정

- 대상오염물질은 PM2.5, SO2, NOx, CO, VOCs

3. 환경피해, 소음 등의 사회적비용 선행연구

● 환경피해에 대한 가치평가는 엑슨 발데즈(Exxon Valdez)호 유류유출사고 이후 평가중심이 

이동

- 사고 이후의 환경피해 가치평가는 비사용가치(존재가치) 중심으로 이동

* 사고의 수습 및 향후 소송과정에서 비사용가치가 소송절차의 피해 입증자료로 

신뢰성 입증에 대한 논란은 있음

- 비사용가치(존재가치) 추정에 의한 환경편의 시설과 건강 위험에 관련된 연구의 비용

편익분석이 새로운 환경경제학 연구영역으로 대두됨

* 미국 알래스카주(州)가 손실된 사용가치에 대한 자연자원 피해소송을 염두에 둠

* 환경가치 산정의 개념적 토대와 급변하는 수동적 사용가치의 추정기법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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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원과 생태서비스의 가치평가

출처) 정종관(2011)

●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의 손해배상 매뉴얼(IOPC Fund Claims Manual)

- 유류오염사고관련 국제기금협약에서는 환경피해의 배상/보상에 있어 화폐단위로 수량

화 시킬 수 있는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 어업피해 발생시, 이를 정량화하여 

화폐단위로 수량화하여야 함.

- 환경손상에 대한 배상은 실제로 취하였거나 취해야할 원상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조

치에 대한 비용에 한정

- 배상/보상은 다음 6가지 범주로 구분 (환경피해 포함)

* 국가내 오염손해에 대한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 재산피해 : 유류로 오염된 재산을 세척, 수리, 대체하는데 소요된 비용

* 간접손실 : 유류유출로 오염된 재산의 소유자가 상실한 수입소득 손실분

* 순수경제적 손실 : 소유재산 자체는 오염되지 않았으나, 유류오염 원인에 의한 

손실

* 환경피해 : 자연복원 촉진에 목적을 둔 합리적 복구주치 및 연구비용

* 법률자문고용 : 배상을 위한 소송청구시 협약의 범위내에서 조언자에 의해 수행

된 업무의 합리적 비용

- 환경피해의 원상복구 조사

* 유류오염과 환경피해 사이의 인관관계 입증에는 유지문법(Oil Fingerprint)을 이용

한 유출물질 확인 등이 있으며 인과관계 조사에는 다음 방법이 적용됨

* 독성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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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생(幼生) 성장속도 측정

* 유생 생존율 측정

* 생체효소 유도 측정

● 소음의 저감에 대한 사회적 편익은 소음저감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가구가 얻을 수 있는 

소음편익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 가능

- 소음의 사회적 편익은 연구간 편차가 존재

- 대기분야와 달리, 현재까지 합의되거나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추정방법 없음

- 서울에 대한 연구집중으로 편익 과대 추정가능성 있음.

- KEI 신정우 외(2016) 에서는 소음이 미치는 영향을 건강영향(수면방해, 심장질환)과 정신적 피해(성

가심, 불쾌감)으로 구분하고 정신적 피해와 수면방해로 인한 건강영향 분석

출처) 환경부(2016)

구분 원자료
사회적 편익

(2016년, 원/가구·dB(A)·년 기준 환산)

EC(2013년 기준) 27.8유로/가구·dB(A)·년 41,379

국토연구원(1995년 기준) 35,000 원/가구·dB(A)·년 64,120

교통개발연구원(1995년 기준) 53,000 원/가구·dB(A)·년 97,096

KEI (2016년 기준) 55~60 dB(A) 6936 원/가구·dB(A)

60~65 dB(A) 9707 원/가구·dB(A)

65~70 dB(A) 12,872 원/가구·dB(A)

70~75 dB(A) 19,422 원/가구·dB(A)

75~80 dB(A) 27,743 원/가구·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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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추가세원 발굴논의3)04

● 최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추가편입 주장 제기

- 천연가스, 폐기물, 시멘트, 석유정제저장시설, 핵연료,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주장은 원인

자부담 원칙에 근거(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비용징수적 성격이 강함)

-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주장은 수익자편익 원칙에 근거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특정인이 그 자원의 활용을 통해 벌어들이 이익의 반대급부로 부

과)

[표 8] 과세 평가대상별 외부불경제 사례

● 조세체계 설계에서 고려하는 주요 핵심요소

- 중립성(Neutrality) : 개별행위에 대해 중립적으로 접근하여야 생산자원이 최적배분될 수 있음

- 효율성(Efficiency) : 납세협력비용과 조세행정비용이 가능한한 최소화되어야 함

3) 본 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구균철 외(2017)의 연구를 요약

구분
화력발전
(세율인상)

핵연료세
(세목신설)

사용후 
핵연료

조력발전 양수발전

내용
유해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직접 접촉시 
발생

잠재적 안전사고
위험 등

갯벌감소 등 
환경파괴

산림지형훼손,
농작물 피해 등

사례
CO2가 

원자력발전 대비 
88개 발생

직접접촉 사례 
거의 없음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시화후 수질개선 
등 환경개선
효과 있음

08년 기준, 
1개지역당
평균 22만평

훼손

구분
폐기물 
매립시설

석유정제
저장시설

시멘트
생산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해저자원

내용
비산먼지, 악취, 

소음 등
공해, 소음, 악취 

등
미세먼지, 

중금속, 질환
안전사고, 악취 

등
어업제한, 

해양오염 등

사례

수도권 매립지 
황화수소 
1760배,

먼지 2배 등

91년 극동정유 
분해탑 폭발
15년 유조차 
전복사고

13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위-
주민배상 결정

12년 평택 
누출사고 3회
인천 지가하락

채굴지 반경 
3.2㎞ 이내 
접근제한



Issue� Report� ■�19

- 명료성과 단순성(Certainty and Simplicity) :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법규정이 명확하고 단

순해야 함

- 효과성과 공정성(Effectiveness and Fairness) : 적시에 적정의 세부담, 과세해야 하고, 잠재적 

조세회피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조세부담능력에 맞는 조세체계 설계되어야 함

- 유연성(Flexibility) : 조세체계는 기술발전과 경제활동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여야 함

[그림 4] 지역자원시설세 추가세원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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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원에 대한 평가기준별 내용

① 조세부과의 타당성
- 이중과세 여부

- 조세형평성

* 화력, 조력, 양수, 해저자원은 유사한 대상에 이미 과세중.

* 개정안을 통한 세부담 증가는 조세형평성 향상시킬 수 있음.

– 타부처 정책과의 조화

* 신재생에너지산업 정책과 부합하는 정도

② 조세부담의 적정성
- 기부담 비용규모 (개별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협력사업비 등)

* 제세부담금이 있는 경우, 매출액 대비 제세부담금 비율을 통해 기부담 비용수준 비교

논란 있음 논란 없음

폐기물 매립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 과세예정)
시멘트 (석회석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중)
석유정제저장시설(개별소비세 과세 중)

핵연료 (원전발전분 과세 중)
사용후 핵연료 (원전발전분 과세 중)

해저자원
조력발전
화력발전
양수발전
천연가스

형평성 모호 형평성 향상

핵연료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 매립시설
석유정제저장시설
시멘트 생산시설

천연가스

화력발전 (원전 과세)
조력발전 (원전과 화전 과세)
양수발전 (수력발전 과세)
해저자원 (지하자원 과세)

논란 있음 논란 없음

천연가스
조력발전

시멘트 생산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양수발전
석유정제저장시설

화력발전
핵연료

사용후 핵연료
해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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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조세부담능력

* 조세부담 능력은 “개정안 세부담 ÷ 2015년 평균영업이익”으로 계산

주) 폐기물 매립시설은 매출액 상위6개사 기준

- 최종소비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 가능성

* 석유정제저장시설의 경우, 정유4사의 독과점적 지위로 인해 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

될 가능성이 다른 과세확대 대상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기부담
비용규모

과세대상
기부담 규모(2015년 기준)

기부담 규모 매출액 대비
낮음 조력발전 없음 -

↑ 폐기물 매립시설 업체부담 없음 -
석유정제저장시설 업체부담 없음 -

해저자원 없음 -
양수발전 2억원 0.002%

시멘트 생산시설 35억원 0.08%
천연가스 818억원 0.267%

사용후 핵연료 2,814억원 3.5%

↓ 핵연료 2,814억원 3.5%

높음 화력발전 17,312억원 5.9%

추가 조세부담능력 과세대상 세부담 능력 내용 

능력 있음 조력발전 0.3% 11억 / 3496억
↑ 해저자원 0.3% 12억 / 4729억

양수발전 0.4% 147억 / 37850억
핵연료 2.5% 946억 / 37850억

천연가스 3.5% 353억 / 10078억
석유정제저장시설 4.8% 1459억 / 30107억

사용후 핵연료 5.8% 2209억 / 37850억
화력발전 7.8% 2104억 / 27325억

↓ 폐기물 매립시설* 8.7% 525억 / 6043억
능력 없음 시멘트 생산시설 10.7% 522억 / 4900억

세부담 전가 
가능성

과세대상 기업 기타

낮음 조력발전 수자원공사(1) 가격규제

↑ 양수발전 한국수력원자력(1) 가격규제
천연가스 가스공사(1) 가격규제

핵연료 한국수력원자력(1) 가격규제
사용후 핵연료 한국수력원자력(1) 가격규제

화력발전 발전사 (5) 가격규제
해저자원 석유공사(1) 가격규제

폐기물 매립시설 지자체(224) 업체(63) 경쟁시장
↓ 시멘트 생산시설 성신양회 등 (다수) 담합

높음 석유정제저장시설 정유업체(4)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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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수 보편성
- 귀속 시도(市道)수가 가장 많은 세원은 화력발전(17개), 가장 적은 세원은 조력발전·해저자원 

(1개) 

- 화력발전(17)→ 폐기물 매립시설(16)→ 시멘트 생산시설(10)→ 석유정제저장시설(6)→ 양수발전

(5)→ 천연가스(4)→ 핵연료· 사용후 핵연료 (3)→ 해저자원· 조력발전(1)

④ 실현가능성
- 조세저항

* 조세저항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쉽지 않으나, 세부담이 모두 소비

자에게 전가된다는 가정 하에 “판매가 대비 세부담 비율=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수준”이라 

상정하여 변수로 사용 

* 화력발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최초 부과 후 단기간에 세율이 오른 점을 감안하면 조세

저항이 다른 신세원보다 높을 것이 예상됨

주 1) 보통휘발유 최근 5년간 평균 판매단가

주 2) 2013년 1월 도입단가

주 3) 2015년 평균 판매단가

주 4) 2017년 1월 유통물가정보 게재가격

주 5) 환경부고시 2016-27 사업장 폐기물 처리단가

● 충남이 신세원 발굴 추진 중인 석유정제저장시설, 천연가스, 화력발전(세율인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조세저항 과세대상 개정안 세부담 ÷판매가 비고

낮음 석유정제저장시설 0.05% 1원 /1835원1)

↑ 천연가스 0.11% 1원 / 928원2)

화력발전 0.23% 0.26원 / 111.6원3)

핵연료 0.36% 0.4원 / 111.6원

시멘트 생산시설 0.89% 780원 / 87230원4)

사용후 핵연료 0.90% 1원 / 111.6원

해저자원 1.00% 광물가격의 1%

양수발전 1.79% 2원 / 111.6원

↓ 조력발전 1.79% 2원 / 111.6원

높음 폐기물 매립시설 5.68% 5천원 / 88천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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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충남 추가발굴 신세원의 세원 적합성

평가기준
과세대상

석유정제저장시설 천연가스 화력발전

조세부과의 
타당성

이중과세 논란 여부 O X X

조세형평성 증진 X X O

타부처 정책충돌 X O X

조세부담의 
적정성

추가조세 부담능력
(영업이익 대비)

4.8 3.5 7.8

최종소비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가능성

O X X

세수효과
세원의 보편성
(귀속 시도)

6 4 17

실현가능성

조세저항
(세부담÷판매가)

0.1 0.1 0.2

납세협력비용
(납세자수)

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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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제언05

1. 요약
●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道稅), 목적세이자 교정적 조세(Pigouvian tax)

- 지방세법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역자원 보호, 개발”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

* 특히, 특정자원분은 특정지역의 부존자원 채굴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 대응

을 위해 지역보상차원으로 부과하는 성격을 띠고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입과 세출의 연계 필요

- 지역자원시설세는 선택적 과세제도로 운영됨. 즉,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

세요건을 지방세법에서 규정(과세요건 법정주의)

- 법정세 원칙을 따르지만 법정외세(法定外稅)적 특성도 가짐

* 법정세율의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과 목적세 취지에 맞게 세율조정하여 부과

* 지방정부는 과세여부와 과세지역에 대한 재량권 보유

*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하는 수단

- 지역자원이나 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한다는 점에서 응익(應益)과세의 성격을 띄

고 있음.

● 추이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액 전체의 1.9%에 불과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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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준, 지역자원시설세는 1조6,255억원, 충남은 1,003억원의 세수를 확보

* 충남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전체 지역자원시설세의 6.8%를 차지

- 충남의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은 36.8%를 차지하는 406억원. 

* 이 중 화력발전소로 인한 세수가 4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98.7%)

- 화력발전소에 대한 특정자원분은 2014년부터 부과됨. 처음에는 1㎾h당 0.15원이었으나 2015년

부터 세율인상으로 1㎾h당 0.3원을 부과.

2. 국내외 유사세원
● 일본  

- 법정외세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성격과 유사

- 전원개발촉진세 : 발전(發電)관련 세목

● 교정적 조세 

- 국내에서 교정적 성격을 가진 세금(부담금)은 주류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쓰

레기종량제, 환경개선부과금, 배출부과금, 장애인고용부담금, 혼잡통행료 등.

- 해외에서는 탄소세, 혼잡도로통행료 부과제도, 비만세, 설탕세 등이 대표적 교정적 조세임

* 특히, 탄소세는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운영하는 것이 일반적.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아

일랜드, 프랑스 등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부과

* 캐나다는 주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부과

3. 지역자원시설세 추가세원 발굴 논의
● 근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추가편입 주장 제기

- 천연가스, 폐기물, 시멘트, 석유정제저장시설, 핵연료,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주장은 원인

자부담 원칙에 근거(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비용징수적 성격이 강함)

-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주장은 수익자편익 원칙에 근거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특정인이 그 자원의 활용을 통해 벌어들이 이익의 반대급부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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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 단, 조세체계 설계에서 고려하는 주요 핵심요소들, 추가세원 평가기준 등이 고려되어 세원으로

서 인정여부가 고려됨

* 조세체계 설계 핵심요소 : 중립성(Neutrality), 효율성(Efficiency), 명료성과 단순성

(Certainty and Simplicity), 효과성과 공정성(Effectiveness and Fairness), 유연성(Flexibility)

* 추가세원 평가기준 : 조세부과의 타당성, 외부불경제 비용, 조세부담의 적정성, 세수효과, 

실현가능성

● 충남이 신세원 발굴 추진 중인 석유정제저장시설, 천연가스, 화력발전(세율인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4. 제언
●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정부의 지방세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동기부여 필요(이상훈, 2012)

- 법정외세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복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조세 법률주의) 조항의 개정 요구

- 헌법개정이 어려울 경우, 지방세법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권을 가질 수 있는 정

부수준만을 우선 규정한 후, 시행령에서 그 과세대상들과 세율을 규정하도록 하고, 

평가기준
과세대상

석유정제저장시설 천연가스 화력발전

조세부과의 
타당성

이중과세 논란 여부 O X X

조세형평성 증진 X X O

타부처 정책충돌 X O X

조세부담의 
적정성

추가조세 부담능력
(영업이익 대비)

4.8 3.5 7.8

최종소비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가능성

O X X

세수효과
세원의 보편성
(귀속 시도)

6 4 17

실현가능성

조세저항
(세부담÷판매가)

0.1 0.1 0.2

납세협력비용
(납세자수)

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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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처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들은 지방조례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라는 근본적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표준세율 현실화와 이를 

통한 세수규모 적정화가 세목 도입목적에 부합될 수 있어야 함

-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은 도입을 위한 연구에서 제시한 적정세율보다 너무 낮게 책정

되었음(정성호 외, 2011).

- 과세대상들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대처와 행정수요에 대응할 재

원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표준세율을 상향조정할 필요 요구

-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지역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고, 시설입지가 지역주

민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게 됨

- 주변지역 개발제한 등으로 인한 경제적 후생 손실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들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행정수요는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하므로,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개발제한 등에 따른 경제적 후생 손실의 보상차원, 행정수요 충당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에게 과세권이 주어져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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